
              

< 소외계층 의료봉사 활동 사업비 지원 안내 >

 ∎ 2016년 소외계층 의료봉사 활동 사업비가 최대 1,000,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,  

  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원이 가능하오니 아래사항을 지켜서 사업을 진행해  

    주시기 바랍니다.

   1. 봉사기간 : 2016. 4. 12 ~ 2016. 11. 30

   2. 봉사횟수 : 제한 없음

   3. 사업비 : 1,000,000원 이하

 

   4. 제출서류 

      가. 사업 전 : 계획서(소정양식)

      나. 사업 후 : 결과보고서(소정양식)

      다. 영수증 사본

      라. 행사사진

   5. 사업비 지원 방법

      각 시간호사회 예산에서 먼저 집행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에  

      서 검토한 후 지원  

   6. 주의사항   

      가. 결과보고서와 함께 모든 영수증 사본을 제출

      나.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물품만 인정

      다. 각 시간호사회 회원이 직접 봉사활동을 실시해야만 인정

         - 한 기관에 물품만 전달하는 방법은 불인정

      라. 영수증 미비나 집행내역이 잘못된 부분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으니 

          지출과 결과보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7. 문의사항 : 경기도간호사회 기획정책팀 김정희 / ☎ 031-223-4054


